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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일부터 알코올도수 80% 미만인 수입주류 

관세 150% 인상 

  인도네시아 정부는 23일부터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50% 인상하
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 이번 수입주류의 관세 인상정책은 ‘수입품에 관한 세금
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’의 개정령인 ‘2015년 제
10호’에 근거한다.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지난 8일 이미 이 같은 내용
의 개정령의 공포를 승인했으며, 하루 뒤에는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
의 승인 역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. 재무부는 “지난 9일 야손나 법무인권
장관의 승인이 완료된 뒤 14일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령은 효력을 갖는다”고 
같은 날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.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
는 재무부 장관령을 기준으로 수입주류는 종류별로 기존의 최소 5%에서 최대 
150%까지 관세가 인상된다. 알코올도수 80%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%
를 적용한다. 즉, 소주를 비롯하여 브랜디, 위스키, 럼, 진, 아락 등 대부분이 
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. 일각에서는 “현재도 충분히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
는 것도 모자라 전체 수입주류의 90% 이상에 달하는 알코올도수 80% 미만 
수입주류에 기존의 1.5배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”는 입장을 내
비쳤다.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현지거주 외국인들은 “어처구니없는 발상”
이라며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.

▢ 시사점
지난 4월, 조코위 정부가 주류 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 6호
에 근거하여 미니마켓 및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유 5%이하 주류 판매를 공식
적으로 금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수입주류 관세 인상 또한 강행하였다. 
이처럼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5%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주
류 관련 규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며,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다수의 정당들이 
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다. 앞으로 주류품목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
며, 관련 수출입 업체 및 유통업체의 수입 및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
상된다. 


